
등록규제 정비 지침

 조례에는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

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근거조항으로 등록

 허가처분 이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변경, 연장, 갱신허가 등은 

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규제이나,

- 행정처분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범위내에서 요건에 대한 재검토

없이 변동사항을 단순히 연장, 갱신허가 등의 형식으로 정리

하는 것이라면 별개단위의 행정규제가 아니므로 통합등재

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는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

 상위법령의 제․개정 사항 반영 

 등록규제의 상위법 근거조항 등을 정확히 기재 

 등록규제의 자치법규 명칭, 조, 항 등을 정확히 기재 

 자치법규 근거와 부문별 구분은 일치하게 기재

○ 수입증지조례  → 재정경제

○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→ 주택건축도로

○ 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  → 국토도시개발

○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 → 환경

○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→ 수자원

○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→ 건설

 유형과 관련 세부유형은 일치하게 기재 

○ 유형 1호

→ 허가, 인가, 특허, 면허, 승인(승락), 지정, 인정(인증, 공인), 시험(심사),

검사, 검정(검인), 확인, 증명, 추천, 동의(협의)

◈ 행정규제는 행정기관(행정규제의 주체)이 국민(행정규제의 객체)에 대해 특정  

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(행정규제의 내용)

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(행정규제의 형식) 된 사항

➡ 행정규제의 주체, 객체, 내용, 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



○ 유형 2호

→ 결정(면제, 공제, 해제, 말소 등), 명령(시정, 개선조치 등), 지도(감독,

권고), 단속(조사, 검열, 검색, 진단), 등록말소, 행정질서벌(영업정지,

취소, 과태료부과 등)

○ 유형 3호

→ 신고의무, 보고의무, 등록의무, 고용의무, 통지의무, 제출의무, 특정행위 

제한을 위한 기준설정(기준고시, 공시, 공고), 금지(부작위) 등

○ 유형 4호 → 기타

 규제폐지 등 용어정의를 이해하고 적정하게 실적 분류

○ 규제증가 (사유)

* 신설 : 조례 제정으로 신설, 조례 조문 개정으로 신설, 상위법령 제(개)정과 연계하여 관련
            조항 제(개)정으로 신설 등 

* 누락등록 : 하반기 규제정비시 발굴 등

* 기타증가 : 하반기 기준수치와 불일치로 조정 등(평가에서 제외)

○ 규제감소 (사유)

* 폐지 : 조례 관련조항 삭제로 폐지, 0월 0일 자체 규제정비시 폐지, 비규제로 인해 등록에서 
삭제, 상위법령을 단순이기 하여 등록에서 삭제, 유사규제 통폐합으로 관련 규제 폐지, 
상위법령이 삭제(또는 변경)되어 해당조례의 관련조항 폐지  등

* 기타감소 : 같은 규제를 이중(중복)으로 등록하여 이를 정리한 경우(평가에서 제외)

 규제완화의 경우에 관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

* 예시) 당초 용적률 30% → 50%로 상향 조정 

 규제사무명은 가급적 조문제목과 일치

* 조문제목과 일치가 불가능할 경우 규제내용을 숙지하여 적합한 사무명 작성


